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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4) 압출에 의한 활성 성분 과립 제조 방법 및 이로써 얻어진 과립

요약

내용 없음

명세서

[발명의 명칭]

압출에 의한 활성 성분 과립 제조 방법 및 이로써 얻어진 과립

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를 수록하지 않았음

(57) 청구의 범위

청구항 1 

다이를 통해 덩어리를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양의, 용융가능한  결합제의 존재하 식이성 또는 치료의 활
성 성분의 덩어리를 압출하는 것으로 구성된 상기 활성 성분의 과립 형성 방법.                   

청구항 2 

제1항에 있어서, 활성 성분이 반추동물의 급식을 위한 약물 또는 아미노산인 방법.

청구항 3 

제1항에 있어서, 활성 성분이 메티오닌 또는 리신 히드로 클로라이드인 방법.

청구항 4 

제1항,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,용융 가능한 결합제가 폴리에틸렌 왁스, 파라핀, 수소화될 수 있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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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일 또는 지방, C10-32 원자를 가진 지방산, 또는 상용하는 에스테르 또는 알콜, 또는 그의 혼합물인 방

법.

청구항 5 

제4항에 있어서, 용융 가능한 결합제가 스테아르산인 방법.

청구항 6 

제1항,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, 다이를 통한 정확한 통과를 허용하고, 압출하는 동안 삼출 형상을 
일으키지 않는 덩어히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중합체를 가하는 방법.

청구항 7 

제6항에 있어서, 사용된 중합체가 스티렌과 비닐피리딘의 공중합체, 알킬셀룰로스, 히드록시알킬셀룰로
스, 폴리비닐피롤리돈 또는 폴리에틸렌인 방법.

청구항 8 

제7항에 있어서, 중합체가 스티렌/비닐피리딘 공중합체인 방법.

청구항 9 

제7항에 있어서, 중합체가 에틸셀룰로스인 방법.

청구항 10 

하나이상의 아미노산, 25중량%이하 양의 용융가능한 결합제 및, 임의로, 중합체의 매트릭스 혼합물로 구
성된 과립.

청구항 11 

제10항에 있어서, 하기로 구성된 과립:－하나이상의 활성 성분95－80%－용융가능한 결합체 5－20%, 및－
중합체 2%이하.

청구항 12 

제11항에 있어서, 하기로 구성된 과립:－하나이상의 활성 성분90－84%－용융가능한 결합제 10－16%, 및
－중합체 1%이하.

청구항 13 

제10항,  제11항  또는  제12항에  있어서,  메티오닌  및/또는  리신  히드로클로라이드,  스테아르산  및 
스티렌/비닐피리딘 공중합체의 매트릭스 혼합물로 구성된 과립.

청구항 14 

제10항,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, 메티오닌 및/또는 리신 히드로클로라이드, 스테아르산 및 에틸셀
룰로스의 메트릭스 혼합물로 구성된 과립.

청구항 15 

제10항,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, 적어도1.2g/㎠의 밀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과립.

※ 참고사항 :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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